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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살 죄 양 수정 안 결과

(1) 고 량



 아래 행 수정안과 같 개정하 는 견‘ ’ ‘ ’

(2) 정‘ ’



(3) 살 미수 죄에 한 술식 수정



(4) 양

1/3 ,

2/3 . , ‘ ’ ‘20 ’ , ‘

’ ‘20 , ’ .

견 내용

원안 찬

함 천 진( , ,

주원 진, ,

승원)

별 하지 않 상해에 하여도 주 내지 주 도 진단4 5○

나 는 것 일 므 한 상해 라는 인자가 용 는 사, ‘ ’

가 무 많

라 상해 도에 른 경우만 가 처벌함 타당, ‘ ’○

원안 일부 수

범( )

재 양 인자 에 치료 간 약 주 주 상인 경‘ 4 ~5○

우를 하 라는 부분만 삭’

원안 일부 수

( , )

한 상해 를 상해 변경할 경우 용 사 가 무 어지므‘ ’ ‘ ’○

주 주 를 주 주 변경함 타당, ‘4 ~5 ’ ‘7 ~8 ’

원안 행,

지

주용( , )

상해 가 인 는 사안 거 없 므 행과 같 지함‘ ’○

타당



(5) 집행 살 미수 죄( )

나. 죄 양 수정 안 결과

(1) 고 량

 강간죄 상 상(13 )

 강제 행죄 상 상(13 )



 강도강간죄나 폭 상 특수강도강간죄는 정 살 죄보다

고 행 포 험 매우 죄 므 엄정한 양, ,

루어질 수 도 고 량 정할 필

 간 양 시행 과 결과 강도강간 평균 량 약3

에 달하고 강도강간죄 정 무 징역 는 상10 , 10

징역 고 폭 특수강도강간 죄 정 사 무, ( ) ,

징역 는 상 징역 점 고 하여10 본 역 징역 9

정~ 13 함



 양 시행 과 결과 특수강도강제 행 평균 량 8

정도 나타남 폭 상 특수강도강간죄 특수강도강제 행.

죄 정 동 하나 양 죄가 죄질 지 동 하다고 보 는 어,

고 그에 라 평균 량 결과 역시 특수강도강제 행 다

약한 것

 러한 점 고 하여 규 적 량 약간 상향하 특

수강도강간에 적용 수정 양 안 참 하여 특수강도강제

행 본 역 징역 정하고 그에 감7 ~ 11

경 역 가 역 고 량 조정함

 (13 ) 13 /

13 ,

(2) 양



차 체회의66

견 내용

행 지

함 천 승원( , ,

진 범, ,

주원 진, ,

, )

범죄는 본 자 결 권 침해하는 범죄 므 피○

해자 사를 시해야 함

처벌불원 인자를 어 합 나 상 등 도함‘ ’○

피해 회복 수단 삼아야 함

히 친고죄가 폐지 었 문에 처벌불원 라는 인자라도 남‘ ’○

겨 감경 여지를 어야 함

특히 폭법 아청법 범죄 등 부 친고죄, ,○

상 아니었 므 친고죄가 폐지 었다고 하여 범죄들에 하

여 처벌불원 감경인자에 외할 근거는 없‘ ’

삭

주용( , )

처벌불원 미가 애매하므 법 자 단 개입 우‘ ’○

가 있



가. 살 죄 양 수정 안 결과

(1) 고 량

(2) 정‘ ’



(3) 양

나. 죄 양 수정 안 결과

(1) 죄 개정에 수정

 폭행 는 사람에 하여 강 항문 등 신체 내 에,

거나 항문에 신체 는 도 는 사,

강간행 한 는 상 징역에 처하게 하2

조문 정비 제 조 신 제 조 제 조 지 제 조( 297 2 , 299 301 , 301

제 조 제 조2, 305 305 2)

 폭 죄 객체 에 사람 변경 제 조 제‘ ’ ‘ ’ ( 297 ,

■

○

○

■

• 4 ~5 ,

,

.



조제 항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제 항303 1 · 2 , 305 , 339 340 3 )

 강간죄 등 죄에 하여 고 가 어야 공 제 할 수

도 한 규정 삭제 제 조 삭제( 306 )

 친족 는 내 족 척 한다 친족“ 4 .” “→

는 내 족 척과 동거하는 친족 한다4 · .”

 애 과 미만 에 한 강간죄 객체 여 에 사13 ‘ ’ ‘

람 변경’

·

 폭 죄 객체 에 사람 변경‘ ’ ‘ ’

 강간 강간 계 간 상 무 상/ , : 5 , 5․ →

 사강간 사강간 계 사강간 상/ , : 3 5․ →

상

 강제 행 계 강제 행 상 상, : 1 2․ →

 강간 등 상해 치상 무 상: , 7․

 강간 등 치사 사 무 상: , , 10

 개정 전 제 조 개정 후 제 조11 2 8→

 개정 전 제 조 개정 후 제 조12 2 18→



 개정 전 제 조 개정 후 제 조17 16→

 아래 같 수정하 견 치

/ 1 ,

2/3

/ ( · / ) 2

 에 신 ‘ 사강간 사강간/ ’ 1 에 포함시키

정 상 고 하여(2 ) 량 상한과 하한 2/3

감경하 함

 정 상향 아청 상 ‘청 사강간 계 사( ·

포함)’ 2 에 포함시키 함

 아래 같 수정하 견 치

2 , 2/3

 에 신 ‘ 미만 제 사강간13 ’ 2 에 포함시키



정 상 고 하여(2 ) 량 상한과 하한 2/3

감경하 함

 신 사강간 정 변경 청 강제 행 계, / ·

행 청 강간 계 간 청 사강간 등에 어, / · ,

고 량 어떻게 정할지 여 에 하여 견 나뉨

 행





(2) 양



○

· ·

향후 일


